미국 Credit Bureau의 이해

I. 서  론

외환위기이후 은행, 신용카드사 등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기업신용보다는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가계신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진작 등을 통해 국내 경기상승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 지난 2002년 중반까지 가계신용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가계신용의 급성장은 2002년 중반이후 연체률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문제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급증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미흡 및 거시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적기 조치 미흡 등과 더불어 현행 개인금융시장의 인프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개인신용정보체계의 한계성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민간신용정보회사는 CB(Credit Bureau)라는 타이틀로 해외 선진의 신용정보산업형태를 지향하여 국내 개인신용정보체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신용정보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계(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와의 논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개인신용정보체계의 구축은 금융산업 구조 및 환경, 국민적 정서 및 문화와 결부되어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범세계적인 모델의 하나로 정착된 미국의 CB산업의 현황 및 소비자신용정보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자세한 소개를 통하여 국내 개인신용정보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II. CB의 개념 및 유형

1. CB의 개념

1860년 미국 뉴욕의 브룩클린에서 신용조사국(Credit Bureau)으로 불리는 기관이 조직되어 신용공여자가 그들의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하며 탄생한 Credit Bureau라는 개념은 소비자신용보고회사(consumer credit reporting agency)를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 소비자의 신용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유, 판매하는 회사를 의미한다.(firms that collect, retain, and se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credit histories of consumers)

이러한 개념의 CB는 초기 정보교환소(information clearinghouse)의 역할을 하여 신용공여자가 자신의 고객신용정보를 CB에 등록하고 다른 신용공여자의 고객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보의 축적을 기반으로 분석, 가공을 통하여 이용기관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소비자의 신용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2. CB의 형태

미국 CB은 첫째, 조직의 성격에 따라 비영리 조직와 영리 목적의 민간회사로 둘째, 생산하는 보고서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신용보고회사(consumer credit reporting agency)와 조사신용보고회사(investigative credit reporting agency)로 셋째, 대형정보시스템으로 전국적 규모로 활동하는 회사와 수작업 또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가진 소규모 독립 회사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1) 비영리 조직 vs. 영리목적의 민간기업

1 비영리 조직

동일 지방 혹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신용공여자가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교환할 목적을 설립한 기관으로 이들 간의 협회, 또는 조직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과거 CB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의 CB로 출범하였다. 지금도 일부의 CB들은 지방상공회의소가 소유하고 신용거래를 확대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② 영리목적의 민간회사

소비자신용정보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상업적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자 영리를 추구하고 사기업들이 소비자신용정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 전산망 구축에 따른 전국적 규모의 대형 CB의 등장과 영리기업의 효율성과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발  등의 이유로 현재는 대다수의 CB가 민간 소유의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민간 CB로의 중심이동 원인 

미국의 신용정보 산업은 위에서 이야기한 신용공여자간 신용정보 집중 및 교환조직, 즉 비영리 조직과 신용조사, 신용정보 수집, 가공 등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신용정보업자의 양대 축에 의해 운영되어 왔음. 이 양대 축은 역사적으로 거의 동시대에 생겨나 현재까지 발전해 오고 있으나, 컴퓨터 기술의 발달, 영리기업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인해 점차 영리를 추구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점차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영리목적의 CB로 중심 이동의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의견 제시:  비영리 조직은 과거의 신용거래실적에 관한 사실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데 비해 민간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과거의 신용거래실적 정보에 추가하여 특정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의견(신용평점 등)을 제공함.

2. 규모의 경제: 신용정보업자는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개별 신용공여기관이 신용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할 만한 신용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도 신용정보업자가 급성장하게 된 주요 원인임.

2) Consumer credit reporting agency vs. Investigative credit reporting agency

1 Consumer credit reporting agency

북미 전역의 대다수의 인구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공여자(은행,신용카드사등 금융기관, 소매유통회사, 자동차회사, 공공시설회사, 모기지대출회사, 통신회사 등), 법원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자신의 데이터 베이스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자신의 자회사나 지점을 통해 서비스 하거나 독립 CB들에게 제공하는 회사를 말하여 이에는 미국의 빅3인 Equifax, Experian, TransUnion등이 해당된다. 

2 Investigative credit reporting company

일반 신용보고서의 신용거래정보, 공공기록 정보 이외에 주변사람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일반적 평판, 성품, 생활양식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조사보고서(investigative consumer report)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소재 지역단위의 소규모 CB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주요고객은 고용주나 보험회사 등이다.

III. 미국 CB의 발전과정

1. CB의 탄생 배경

미국의 CB는 미국인의 높은 이동성과 소비자금융 발달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데, 1870년 이전에는 가계여신은 미미했으며, 조직화된 소비자 금융시장은 남북전쟁과 1870년 이후의 대대적인 사회경제적 변동 이후에 나타났다.

남북전쟁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는 익명성으로 인해 신용공여자와 차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유발하게 되고, 소규모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에서는 신용공여기관이 차입자들의 소득능력, 재산정도, 가족 및 개인의 속성 등을 잘 알기 대문에 신용공여가 용이했지만, 도시에서는 담보 없이는 신용공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담보가 없는 이민자들에 대한 신용여신을 행하기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신용정보 교환조직의 결성이 필요하여 그 결과 19세기말경 특정지역주민의 부도정보 등을 제공하는 신용정보기관이 나타났으며, 가계의 지역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신용정보기관간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최초의 CB

1860년 뉴욕의 브룩클린에서 신용조사국(Credit Bureau) 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조직되어 신용공여자가 그들의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교환하기 시작. 그러나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소매판매기관은 판매인에게 잘 알려진 사람에게만 신용판매를 행했던 관계로 신용조사국은 별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1906년 로체스터에 있는 Credit Company라는 회사의 소유주인 William H. Burr의 제안에 의해 전국신용조사국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Mercantile Agencies; NAMA)가 설립되고, 1937년 NAMA가 ACB (Associated Credit Bureau of America, Inc.)로 개편되었으며 ACB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소비자의 신용정보의 교환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


3. CB의 발전과정

 미국 CB의 주요 년대별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920년대  

- 배경: 가계의 이동성과 소비자 신용시장의 확대, 미국인구 중 태어난 주에서 살지 않는 비중 20.6%(1900)->23.5%(1930)

- 소비자신용정보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 NAMA 회원 수 88(1916)->267(1924)->800(1927)

- 불량거래정보외에 우량거래정보(일명 화이트정보)가 교환되기 시작

2) 1950년대 

- 배경: 가계 이동성, 소비자 신용시장 확대. 미국인구 중 태어난 주에서 살지 않는 비중 25.6%->27.3%

- 신용정보기관의 수 증가: ACB 회원 수 1,453(1948)->1,700(1955)

- 1960년 신용정보보고서 건수가 6,000만 건에 이름.

- 1954년 7,000만 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축적, 미국 내 거의 대부분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됨. 

- 신용정보의 범위 확대: 채무,가계 구성원의 취업여부, 소송문제, 가족역사 등으로 확대.

- 신용정보기간 간 신용정보 교류 활성화

3) 1970, 80년대 : 

- 신용정보 보고 양 급증: 1970년대 1억 건->1989년 4억 건

-컴퓨터 도입 및  전산화는 정보수집비용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공여자들간 신용정보교환을 촉진. 신기술은 신용정보기관간 경쟁을 제한했던 지역적 분할현상을 제거했으며, 그 결과 신용공여자들은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집중하기 시작. 더 이상 지역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없어짐. 이는 수많은 지역신용정보기관의 강점을 빼앗아 갔으며, 결국 전산화된 대형 신용정보기관이 시장을 장악. 지역적 독점체제였던 신용정보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과점체제로 바뀌게 됨.

- 대규모 매수∙합병: ACB는 소형 신용정보기관의 독자성 유지를 위해 애썼지만 대형기관에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추세는 막을 수 없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엄청난 규모의 매수∙합병이 이루어져 2,200 여개 되는 업체수가 `1,628개(1992년)로 축소되어 그 중 100 여개는 빅3의 소유로 넘어가게 됨. 그리고 이들의 소규모 독립 CB의 대부분은 빅3와의 제휴 또는 agency로 개별지역의 정보 수집 및 제공의 중개기능을 담당하게 됨. 이는 기술발전이 신용정보 공유의 독과점적 성격을 나타나게 한 케이스라 할 수 있음.

IV. 미국 CB의 현황

1. 미국 CB의 시장 구조

현재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CB의 수는 650개에 이르며
 이들은 규모와 영업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국적 기관으로서 Equifax, Experian, TransUnion 등 3대 신용정보기관

② 전국적이지는 않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15개 정도의 신용정보사

③ ①의 3대 신용정보기관이 소유하거나 이들 기관과 제휴관계를 맺고 자료제공을 받아 영업하는 회사. 

④ 중소도시를 단위로 컴퓨터화 되지 못한 독립 신용조사기관(independent credit bureau) 이다.

그리고, CB외에도 빅3로부터 정보를 구매하여 여기에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추가하거나 혹은 그대로 다른 기업들에게 resale을 하는 정보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

2. CB 간의 관계

전국 규모의 Equifax, Experian, TransUnion이 신용공여자로부터 직접 신용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DB화하여 신용공여자, 기업, 소비자개인에게 신용정보, 가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규모 CB들은 이들 빅3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정보를 공급받아 자신의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의 특성에 맞춰 단순 가공한 신용정보, 추심정보 혹은 빅3가 제공하는 정보의 리셀링 등으로 빅3가 제공하는 것과 같이 자체 개발한 정교하고 다양한 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3대 신용정보기관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업체는 ACB를 통해  신용정보 교환하고 있다.

3. 빅3의 현황

1) Equifax (http://www.equifax.com)

① 역사: 1899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Retail Credit Company로 시작. 1901년 생명보험산업으로 진출이후 타지역, 타업종의 신용정보회사과 병합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을 완성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중남미, 유럽 등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여 현재 16개 해외법인과 50여개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

② 규모

∙ 16개국 12,200 명의 직원(2001년)

∙ 19억불 연간 매출액(1999년도)

3 주력분야: 소비자∙기업 신용정보, 산업별로 특화된 정보서비스 

4 주요 제공 상품 및 서비스

	구분
	주요  상품 및 내용

	Information Service 

	Credit 

Reporting

Services
	- AcroFile, AcroFile PLUS, : 소비자신용정보보고서

- Commercial credit reporting: 기업신용정보보고서

	Modeling and Scoring
	- Beacon : Fair Issac 개발, generic score

- MaketMAX : 특정산업군의 특성을 반영한 score 

	Bankruptcy
And Fraud
	- Bankruptcy  Navigator: 향후 24개월이내 파산할 가능성 예측 모델

-SAFESCAN : 잠재적 사기정보가 감지된 때 경고시스템

	Analytics and Consulting
	- 위험관리 평점모형 및 운영 컨설팅 제공

- 신용정보 또는 타 상품의 추가 판매 유도 효과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Database marketing
	- EQUIS : 고객의 행동유형 및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별하는 마케팅 및 고객관리를 위한 Segmentation 모델

	Pre-screening Customers
	- 신용공여자가 미리 선정된 수혜자격 잠재고객을 선별하여하여 DM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의 신용도 분류 서비스

	Application processing tool  
	- DECISION POWER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고객에 맞춤화하여 제공하는 응용개발 솔루션 

	Equifax.com

	Equifax Secure
	- e business Web Server Certificates: 웹 서버 인증

- PKI Manager Series Certificates: 

- eIDverifier: 상호인증(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증)




* Equifax의 신용보고서 샘플 및 해설은 붙임 1참조
2) Experian (http://www.experian.com)

① 역사: 자동차 ,항공부품회사인 TRW가 1969년 Credit Data 인수로 개인신용정보사업으로 진출하였으나, 1996년 TRW가 정보사업부분을  Great Universal Stores PLC (고급의류 브랜드인 버버리를 포함 소매유통업체들을 거느린 영국계 지주회사)에 매각하여 Experian로 상호변경하고 CCN Group of Nottingham과 합병하였다.

② 규모(북미)

∙ 40 여개국에 진출, 유럽지역 강세, 6,500명의 직원

∙ 약15억불의 연간 매출액(1999년도)

③ 주력분야: 소비자∙기업 신용정보,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동산정보

5 주요 제공 상품 및 서비스

	구분
	주요  상품 및 내용

	Consumer Credit Information Service (소비자 신용정보 서비스)

	Credit Profile Report
	소비자신용정보 보고서

	FACS+
	- 사기 신용 신청 탐색

- SSN 및 주소 정보 탐색 하여 사실확인 

- 최근 90일 또는 120일 이내에 발생한 다발성 신용신청 

	Employment Insight
	- 채용시 신용판단 서비스 

	ID profile
	- 신용거래 히스토리 정보가 없는 잠재 고객의 SSN, 주소, 자동차 면허증, 전화번호와 우편번호등을 인증 확인하여 잠재적인 우수고객을 선별하는 서비스

	Account management (회원관리서비스)

	Quest 
	- 고수익 계좌와 고 위험 계좌 판별 서비스 

- 계좌 재발급, 한도 확대, 조기 연체 채권 회수

- 평점 지원(National risk model, Fair Issac Model, MDS Bankruptcy model)

	Skip Locator
	- 행불자 추적 서비스 

	Signal
	- 신용계좌의 문제 사항 발생시 알려주는 서비스 
	

	Target Marketing

	Mosaic Targeting System
	- 16개국에 걸처 7억 7천 9백 만명을 분류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Creating effective lists
	- 효과적인 Mailing list 제공 

- lifestyle(인적정보, 구매행태 정보 보유)

	MODEL and Scoring 

	
	- NATION RISK SCORE: 향후 24개월이내 연체발생 가능성 추정(Generic Model)

- 전략관리 시스템 개발

- ROI MODEL :  향후 12개월동안 회전신용계좌에서 창출할 수익의 순위 결정

- Collect SCORE : 연체계좌의 상환 가능성 추정



	Vehicle Information (자동차정보 서비스)

	Property Information (부동산정보 서비스)


* Experian의 신용보고서 샘플 및 해설은 붙임 2참조

3) TransUnion (http://www.tuc.com)

① 역사: 1968년 레일카 리스 회사인 Union Tank Car Company가 지주회사로 TransUnion 설립. 이후 360만 개의 카드 파일을 보유한 Credit Bureau of Cook County(CBCC)를 흡수. 이를 토대로 1972년 최초의 온라인 정보저장, 검색 시스템인 Credit Reporting Online Network Utility System(CRONUS) 개시. CRONUS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 CB들을 지속적으로 흡수. 1981년 60개 이상의 자동차 제조 및∙서비스 회사들의 협회(association)인 Marmon Group(본부:시카고)의 일부가 됨.

② 규모

∙ 24개국에 진출

∙약 10억불의 연간매출액(1999년도)

③ 주력분야: 소비자정보, 사기탐지, 마케팅 서비스

6 주요 제공 상품 및 서비스

	구분
	설명
비고

	Consumer Credit Information Service 

	Credit Profile Report
	소비자신용정보 보고서

	Collection and Messaging Services

	FACT
	-최근거래행태를 추적하여 행불자의 연락처, 주소 등 제공

	REWARD
	- 6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할 금액의 수준에 따라 계좌를 순서화 하는 연체채권 회수 모형

	Fraud Prevention Tools

	Fraud Detect
	- 개인 및 기업의 사기 신청 탐지

	Trans Alert
	- 과다한 신용신청(조회처정보)을 탐지하여 신용공여자에게 경고 메시지 전송 

	 Model and SCORE

	EMPRICA
	-향후 2년 이내 연체 가능성 추정

	DELPHI
	-향후 1년 이내 파산 가능성 추정

	Search System 

	ATLAS
	- 주소, 전화번호 검색 서비스 

	ID Search
	- 이름을 입력하여 SSN, 읾, 주소 제공하여 신청서 검증

	TRACE
	- SSN을 이용한 현재 거주지 주소 제공 서비스 + 신용정보제공

	Target Marketing Products

	Silhouette
	- 인적 정보 및 신용거래 행태를 분석하여 시장을 25개 군집으로 세분화 

	FACETS
	- 신용위험평점을 이용하여 개인을 13개 군집으로 세분화 


 * TransUnion의 신용보고서 샘플 및 해설은 붙임3참조

V. 미국의 소비자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미국은 소비자신용거래에 관하여 연방과 주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다.
 연방법은 전국의 모든 신용관련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법은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version이 존재한다.

1. 관련 법령

① 연방법

∙ The 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 Truth in Lending Act

∙ Fair Credit Reporting Act

∙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 Fair Credit Billing Act 
∙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 Consumer Leasing Act

∙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 Unsolicited Credit Card Act

∙ 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② 주법

∙ The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 Usury or rate ceiling laws

∙ Consumer loan acts

∙ Mortgage lending acts

∙ Mortgage banker and broker acts

∙ Secondary mortgage acts

∙ Retail installment sales acts

∙ Seller and lender credit card acts

∙ Home solicitation sales acts

∙ Home improvement contracts acts

∙ Rental purchase agreement acts

이중 소비자신용정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은 Fair Credit Reporting Act와 Financial Privacy Act으로 보이며, 1999년에 통과된 금융서비스 근대화법안(Gramm-Leach-Bliley Act) 역시 소비자 privacy 조항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① 1971년 시행, 1978, 1989, 1992, 1994, 1997년 개정(CCCRA).

② 제정의 목적은 소비자보고기관이 소비자신용, 인적사항,보험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상업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합법적 절차를 정보의 비밀,정확성,상관성 및 적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채택하도록 요건화함에 있다. 

③ 입법의 형태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을 중심으로 소비자보고기관의 제도정착 및 정비를 규정하는 특별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주요 규정 내용(FCRA 상)

가. 소비자보고기관(CRA)의 정의

소비자보고기관은 소비자보고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소비자보고서의 활용목적

1 소비자보고(consumer report)는 소비자의 신용상태, 인격, 일반적평판, 개인적 특성, 생활양식 등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의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 주로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신용 또는 보험

- 고용관계

- 정부기관이 소비자의 허가취득적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에 따라 소비자의 재정적인 성실성이나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개인이 관련된 사업상의 거래와 관련한 정당한 사업상의 필요

2 소비자보고기관은 법원의 명령 또는 당해 소비자의 서면 지시가 없는 한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소비자보고를 제공할 수 있다.

-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종업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비자가 관련된 보험의 인수와 관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비자의 재정적인 성실성이나 상태를 고려하여 정부기관이 허가 기타의 급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소비자가 관련된 사업상의 거래에 관련하여 그 정보에 대해서 달리 정당한 사업상의 필요(a legitimate business need)가 있는 경우

∙ 소비자가 거래를 요청한 사업상의 거래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transaction that is initiated by the consumer)

∙  소비자가 기존 신용 계좌를 유지할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to review an account to determine whether the consumer continues to meet the terms of the account)

다. FCRA 상 개인의 권리 보호

① 보고서 상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개인이 요청하면 정보보고기관은 그 개인의 신용보고서 상의 모든 정보-의료정보, 정보의 출처, 최근 보고서를 요청한 기관의 명단 등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정보보고기관이 보고한 정보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당한 이들이 정보보고기관에 요청할 경우 보고서는 무료로 발급된다. 단 개인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60일 내에 요청해야 한다.

다음의 조건에 처한 사람은 12개월마다 한번씩 무료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실직 상태이며 향후 60일 내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 보호금을 받고 있는 자

- 사기 때문에 보고서 상의 정보가 부정확한 자

②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청권

자신의 신용보고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정보보고기관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보고기관은 30일 내에 재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을 경우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의 제공자에게 이 관련 데이터를 재송부하여 정보 제공자가 재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보제공자는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 이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용정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상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그 정확성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정보가 신용보고서에 재삽입될 수 없으며, 재삽입될 경우 정보보고기관은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통보에는 자료 제공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OPT-OUT 권리

신용공여자나 보험회사는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기반해 소비자에게 상품정보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이러한 식으로 제공되는 정보에는 소비자가 자신을 리스트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리스트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경우 2년 동안 리스트에서 제외.

다. 기타 주요 규정

① 불리한 결정 시 정보보고기관 통보

정보보고기관(Credit Reporting Agency)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그 정보를 토대로 한 개인에 대한 불리한 결정-즉, 대출, 보험신청, 고용 등의 거절-을 내릴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 보고서를 발행한 정보보고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노후화된 정보의 삭제 

- 불량정보의 유효기간은 대체로 7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를 보고해서는 아니된다.

- 범죄 선고는 제한 없음, 파산정보 10년.

- 연봉 75,000달러 이상의 직장을 신청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기간 제한 없다.

- 150,000달러 이상의 신용, 보험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기간 제한 없다.

- 소송, unpaid judgment에 대한 정보는 7년 혹은 시효 만료 시까지 중 긴 기간 동안 보고될 수 있다.

③ 본인의 동의를 요하는 정보

고용주가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보고서 상에 의료 정보가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용보고기관은 소비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고용주 혹은 미래의 고용주에게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소비자의 서면 동의 없이 신용공여자, 보험회사, 고용주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 법적 구제

소비자는 FCRA 위반에 대해 신용보고기관 혹은 신용정보제공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피고는 법원이 판결하는 정도까지 손해 배상과 소송비를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3.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RFPA)

연방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의 금융기록 정보를 구할 때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를 규정한 법률로서 정부는 금융기관(은행 및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카드발행자,카드를 발행하는 소매업자 등)으로부터면 다음의 경우에만 고객의 금융기록을 얻을 수 있다.

1 고객이 서면으로 정보 열람을 허락

2 행정상의 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에 따른 금융정보가 공개될 때는 고객에게 소환장 사본을 보내야 하며 고객이 소환장을 받은 후 열흘 내에 자신의 정보공개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3 금융 기록은 조사허가서(search warrant)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음.

4 금융 기록은 사법상 소환장(judicial subpoena)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음. 소환장이 금융기관에 도착하는 날이나 그 전에 고객에게도 도착해야 함. 

5 소환장이 없을 경우, 금융정보는 본 법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맞는 공식적인 서면 요청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음. 

4. 금융서비스 근대화법안 (Gramm-Leach-Bliley Act)

미국의 금융제도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 11월 통과된 법률로, 주요 골자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수 십 년간 미국 금융기관의 타업종 진출을 엄격히 금지하던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of 1933)의 2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미국 금융기관은 본격적인 금융 겸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GLB 법안의 통과로 업종간 장벽이 제거되면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해 은행, 증권, 보험 거래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정보의 활용은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 발휘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금융기관이 악용할 경우 소비자는 막대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조항을 규정하였다

GLB법 프라이버시 조항은 “금융기관은 고객의 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누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① 규제대상의 개인정보는 1)고객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제공되거나 2)고객과의 거래 또는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생산되거나 3)기타 금융기관이 입수한 금융정보

② 다음의 경우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전 및 활용을 허용

∙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의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
 금융기관이 계열사가 아닌 제3자와 공유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opt-out권)를 개인고객에 부여

∙ 금융기관이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공동마케팅을 행하고 있는 경우

∙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비계열 제3자애 대한 정보제공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 회계감사, 기타 법률 및 사법기관의 요청에 제공되어야 할 때

∙ 제공받은 정보의 재이전은 정보 제공자가 적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만 가능.

∙ 금융기관이 마케팅 목적으로 비계열 제3자에게 고객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 엄격히 규제.

④ GLB Act의 프라이버시 조항을 둘러싼 논쟁

GLB 법안의 고객정보 보호가 미흡하므로 프라이버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GLB 법안의 효력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규제강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전자 입장의 골자는 민감한 개인정보(의료정보, 개인소비정보)의 경우에는 계열사간 정보공유시에도 opt-in권한(고객이 승인해야만 고객정보 활용 가능)을 덜 중요한 정보의 경우에도 opt-out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지나친 규제가 GLB 법안의 핵심 정신인 cross-marketing, cross selling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금융당국에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장은 후자쪽으로 기울고 있다.

VI.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개인신용정보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기 공적조직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출범된 CB는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효율성 및 상호간의 경쟁체제 등을 통하여 고객에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현재 대형화된 민간회사가 중심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둘째, 신용보고법(FCRA)의 제정을 통하여 CB의 활동으로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 및 프라버시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통하여 추가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

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소비자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불만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된 바 있다(1993 Public Interest Group 의 조사자료).

( CB의 수집data가 충분히 정확하지 않아 일부 사람들이 부당하게 신용을 공여받지 못한 경우의 발생

( CB는 신용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함.

( CB는 신용정보를 마케팅 메일링 리스트로 재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신용정보의 남용을 방치.

그러나, 이러한 불만에 대하여 CB사업자간의 규약 및 자체적 해소노력으로 지난 10년간 상당한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신용정보산업은 자신의 성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운영 향상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국의 CB현황 및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지금 국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체계 개선 방안의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CB관련 신문기사

Sent: Monday, August 23, 2004 8:07 PM
Subject: 디지털 타임스 기사추천 메일입니다.

금융권 CB설립 논란

5개기관 공동추진…한신정ㆍ한신평정보 반발 
금감위 `CB발전' 용역의뢰 결과 촉각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추진중인 개인신용평가(크레딧뷰로; CB) 설립이 한국신용평가정보(이하 한신평정보), 한국신용정보(이하 한신정)와 같은 민간 사업자들과의 이해 관계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삼성카드ㆍLG카드ㆍ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CB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모든 금융 기관과 제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기존 민간 사업자인 한신평정보와 한신정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민은행 주도의 CB 설립 작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CB 사업 인가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5월 `CB 산업 발전 방안'을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자, 금융계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범수 CB설립추진위원장(국민은행 M&A사무국장)은 "CB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다른 회사들이 부정적이라면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개 컨소시엄 이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참여 금융기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형종 한신평정보 상무(경영지원본부)는 "금감위가 외주를 줘서 CB산업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금융기관 주도의 신용평가 사업 자체에 의문을 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국민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CB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힘있는 금융기관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피해만 줄 뿐, 잘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남 욱 한신정 본부장 역시 "명분과 방향이 모두 옳지 않은 CB 사업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개인신용평가 사업이 주요 은행과 민간 전문업체간의 `골리앗 대 다윗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신평정보와 한신정은 개인신용평가 시장의 확대와 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모든 금융기관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5개 컨소시엄의 CB사업 진출에는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CB사업 진출과 관련한 5개 컨소시엄과 기존 민간업체간의 분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위가 용역 의뢰한 `CB산업 발전 방안' 중간보고서는 오는 7~8월께 나올 예정이다.

박수홍기자

[저작권자(c)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불자 등록제 폐지 추진…재경부，민간 신용정보기관 설립 개인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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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정보 가운데 대출금 연체, 부도 등의 신용불량정보는 단순 신용거래정보로 관리되고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개별 금융기관이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금융기관의 편의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돼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들에게 대출제한 등의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개인의 연체정보를 세분화하는 한편, 민간 신용정보기관(CB) 설립을 통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신용거래조건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려는 목적은 신불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신용사면이나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되면 곤란하다”며 “오히려 정보가 세분화되고 정보 공유범위도 확대돼 개인들은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임병철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경제정책토론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기관들이 세분화된 거래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자체 신용공여 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집중·제공하는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 식별, 신용거래, 공공정보 등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의 신용불량정보 중에서 연체정보와 가계당좌불량정보 등은 신용거래정보로 흡수 통합하고 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정보와 금융질서 문란정보는 공공정보로 재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체정보를 세분화해 기존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자 정보간의 갭을 해소해야 한다”며 “신용거래정보에 연체금·대출금 상환실적 기록 등과 같은 우량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해 개인의 신용거래 패턴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CB사업 `이헌재 사단` 입김?

관련 금융사 대표 이부총리와 교분
"금융정책 특정인맥 좌우양상" 지적


지난 4월 출범한 은행권의 CB(크레딧 뷰로) 설립 추진 컨소시엄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국민은행ㆍ우리금융지주ㆍ삼성카드ㆍLG카드ㆍ서울보증보험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대표 경영자들이 대부분 `이헌재 사단'의 일원으로 부총리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삼성그룹 출신의 박해춘 LG카드 사장. 그가 1998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 사장을 맡을 당시 금융 구조조정은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이 부총리가 주도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이 부총리와의 교감 아래 LG카드를 맡아 회생작업을 진행중이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인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역시 이 부총리가 취임 전 추진했던 `이헌재 펀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이 부총리와의 교분이 두텁다.

현재 5개 금융회사 CB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범수 사무국장 역시 1998년 금감위원장 자문관을 지내며 이 부총리와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같은 인맥을 바탕으로 한 5개 금융회사의 CB설립은 기존 민간 사업자들의 반대와 중복투자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13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도 충분히 감지됐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민간 개인신용평가 회사가 있지만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며, "현재 은행권의 CB 사업 추진이 최종단계에 있는 만큼 대규모 우량 정보의 집적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은행권 CB가 설립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은행권 CB사업은 이런 데 영향받지 않고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은행권 CB 사업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민간 개인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CB사 관계자는 "재경부 정책 담당자가 민간 개인신용평가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민간 개인신용평가사가 CB 기술의 핵심인 CSS(크레딧 스코어 시스템) 시장의 80% 점유율을 선점하고 있고 이제 우량정보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또다른 CB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CB설립을 추진하는 금융사 사장들이 `이헌재 사단'이기 때문에 재경부 관계자들도 다른 입장을 피력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의 금융 정책이 특정 인맥에 좌우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어찌됐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수홍기자

[저작권자(c)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재의 ACB


-사기방지, 리스크관리상품, 신용 정보, 모기지정보, 추심서비스, employment screening 등을 제공하는 소비자정보회사를 대표하는 기관.


-정부, 법조계, 언론 등에 소비자신용정보산업(consumer credit reporting information industry)를 대변함.


-산업표준 설정, 회원기업들을 위한 교육제공.


-회원: 500여개의 신용보고기관, 모기지보고회사, 추심업체, tenant screening, 채용정보회사 등.


-미국신용정보산업현황: 10억개의 신용카드 사용중, 비슷한 수의 소비자신용보고서가 매년 발행되고 있음. 20억건의 데이터가 매달 신용기록에 입력됨. Equifax, Experian, TransUnion은 각각 1억9천만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미국 전역의 독립 신용보고기관들이 이용하고 있음.


(출처: http://www.acb-credit.com/about.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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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FCRA 개정 이전까지는 위의 ‘정당한 사업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이 모호했음. CB및 정보중개업자(information broker)들이 이 허점을 이용하여 신용공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 대표적인 상품이 타겟 마케팅 상품임. 1990년대 소비자의 허락 없이 정보를 유통하여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CB들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1996년 ‘정당한 사업상의 필요’의 의미를 규정한 내용을 담은 CCRRA (Consumer Credit Reporting Reform Act of 1996)을 통과시키고 1997년부터 유효해짐. 


� CCRRA로 추가


� CCRRA로 추가


� 관련내용은 주로 한유경, 「미국의 GLB법안과 고객정보보호」, 『신한금융경제』2001-32 (� HYPERLINK "http://www.sri.re.kr" ��http://www.sri.re.kr�)를 참고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기업그룹(conglomerates)이 내부CB(in-house CB)를 만들어 FCRA의 규제를 피해 자회사 간의 정보 공유 수단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미국내에도 존재. John Ventura(199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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